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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정상 계측 및 자료 전송

○ 계측기 담당자는 가속도 자료가 정상적으로 계측되고 행정안전부 가

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지를 항상 

모니터링1) 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장애발생시에는 유지관리업체 등을 통하여 즉시 점검하고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센서, 기록계) 또는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실시간 가속도 계측이나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때

· 평상시 계측되는 가속도값(gal)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수신되는 경우

· 수신되는 계측자료의 시간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GPS 장비고장 등)

○ 계측기의 점점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측

자료 미전송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로 그 사유와 

장애기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발생시 조치 및 확인사항 (안전관리, 계측값 확인)

○ 지진발생 직후 계측값을 이용한 상황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 안전성 평가를 위해 초기에 정확히 입력 : 건축물 유형, 높이 등

     - 안전성평가 결과가 “점검필요”(건축물의 경우)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

에서 정한 관리기준값 이상이 계측되었을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부서와 사전 협조체제 마련) ※매뉴얼과 연계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 40조 1항 관련



○ 지진가속도계측값의 정상적인 계측*, 계측값의 저장여부 및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전송 여부 확인

    * 비정상적인 계측 등 시스템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계측기는 지진발생 시 해당 지진 구간에 대한 계측자료(mini-Seed 

20샘플, 100샘플)와 긴급안전성평가 결과2)를 행정안전부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해야 합니다.

- 계측기 담당자는 계측자료(mini-Seed)와 긴급안전성평가 결과가 정

상적으로 생성되고 전송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송되지 않

은 경우 재전송 해야 합니다.

- 계측자료(mini-Seed) 및 긴급안전성평가 결과의 확인 및 재전송 방

법에 대해서는 본문의 안내서를 참고(Ⅳ.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하거나,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점검의 실시

○ 계측기 담당자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의 정상 운영현황을 연 2회(상

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3)해야 합니다.

      ※ 평소 계측기 주변 정리정돈 및 소음․진동 유발 차단 

○ 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장애 사유 및 조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지진방재관리과로 안내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지진방

재관리과로 안내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주기적인 보안 점검 및 조치 실시 : 운영시스템(OS) 최신 보안 업데

이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네트워크 보

안을 위한 윈도우 방화벽 활성화*, 외부에서 계측시스템으로 접근 가

능한 원격 프로그램 차단 (Teamview 등)

2) 현재 고시상 건축물로 분류된 계측소만 해당 (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광역 및 지자체 청사 등)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 3항 (점검) 관련



   ※ 지진자료 전송 및 행정안전부 전송 포트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용 

포트는 예외 처리(참고자료 5)  

□ 계측장비의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계측기 운영 중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한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정상설치 및 계측자료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

랍니다.

· 관리대장 / 초기점검보고서 / 정기점검보고서 (시스템 전송)

· 기본정보조사표 (장비교체 통보 공문에 첨부자료로 전송)

· 변경된 기록계 또는 센서의 계측자료 시트 자료

※ 상기 명시되지 않는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고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18.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진방재관리과 (044-205-5193), 유지관리팀 (044-205-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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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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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 일반

□ 지진이란
○ 지진(Earthquake, 地震) :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하여 생기는 지각변동에 

의한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함

□ 지진 발생원인

○ 현대에서는 지진 및 화산활동 등의 지각변동을 대륙 및 해양판의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둔 판구조론(Plate Tectonics)으로 설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경계에서 발생하는 대

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판 내부의 약한 곳(단층)에서 지진이 발생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진에 안전하다 인식되어 왔으나, ‘16년 9월 경

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지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음

지진상식 1.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이란?

- 판 구조론이란, 암석권이라 불리는 약 100km 정도 두께의 지구 표면이 10여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으며, 이 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이론

- 과거 지구 내부가 단단한 고체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구 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asthenosphere)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지진발생의 

원인, 대륙이동설, 해저확장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이론이 되었음

- 대부분의 큰 규모의 지진 또는 활발한 화산활동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며, 특히 태

평양판 주변에서 가장 활발한 지각변동이 일어나 불의 고리(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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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위치

○ 진원(Hypocenter) : 지각변동이 발생한 지점으로 해당 지점으로부터 지진

파가 발생하며 깊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진앙(Epicenter) :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표면의 위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지진의 명칭으로 사용됨

     ※ 지진의 발생위치는 진앙 정보(지명 또는 위도/경도)와 발생깊이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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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의 크기

○ 규모(Magnitude) : 지진에서 방출된 총 에너지의 크기이며, 지역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수치로 소수점 첫째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예: 규모 3.2)

○ 진도(Intensity) :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

으로, 지진발생 위치와의 거리 및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에 따라 달라짐. 

로마자로 표기(예: 진도 Ⅲ)

※진원(진앙)으로부터 가까운 곳일수록 진동(가속도값)이 클 수 있음

지진상식 2. 진원깊이/지반특성에 따른 지진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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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피해 유형과 영향요인

□ 피해유형

○ 인명피해

○ 구조물 붕괴(건축물, 기반시설, 산업시설 등)

○ 산사태발생으로 인한 매몰, 댐과 저수지 붕괴

○ 액상화에 의한 시설물 전도피해

○ 화재 발생

○ 지진해일(쓰나미, Tsunami)로 인한 범람 및 침수

○ 정전, 단수, 하수관 파손 (시설물 운전 정지, 주택에서 화장실 사용 불가)

□ 대응 및 복구시 문제점 

○ 여진, 귀가 곤란자, 이재민, 쓰레기

○ 오염물질, 전염병, 학교 수업, 재산손실에 따른 사회혼란 등…

□ 지진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지진발생 에너지(규모)

○ 진원깊이(5km, 500km)

○ 발생위치(도심지, 산간, 바다)

○ 발생시간(새벽, 낮, 밤)

○ 여진현황(본진 이후 여진에 의한 피해 가중)

○ 지진대책(시설물 내진성능, 대응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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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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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가속도계측기 개요

□ 개  요

○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 등) ('09.3.25 시행)

   ※ 설치・운영 : 시설물 관리주체 / 계측정보 통합관리 : 행정안전부

   ※ 계측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위치한 서버로 전송되어 통합관리 되고 있음

○ (설치목적) 시설물 긴급안전성 평가 등 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 

피해추정 입력자료, 추정 진도분포도 제공, 내진설계기준 제․개정 근거 마련

○ (설치대상) 주요 공공시설물 : 건축물(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

층이상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고속철도 등 9종

□ 설치 및 활용현황

○ (설치현황) 대상: 829개소, 완료: 785개소(94.7%) ※ ‘18.12월말기준

구 분 계 건축물 공항시설 댐저수지 교량 가스시설 고속철도 원자력 변전소 발전설비

대상 829 336 12 149 55 144 64 8 15 46

완료 785 329 12 128 39 144 64 8 15 46

예정 44* 7 0 21 16 0 0 0 0 0

* 시설물 공사완료 후 설치 완료 추진

 ※ (과태료 부과)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 과태로 부과기준 》

○ (근거 및 금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 (대상)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제정) 2008년 3월 28일 제정, (시행) 2018. 3. 27

- (부과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자료공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8월)과 기상청(’17.2월)에 실시간 제공

○ (활용현황) 긴급안전성 평가(관리주체*), 피해추정 입력자료로 활용(중대본) 

   ※ (감사원 처분요구, ‘17.7.18) 지진가속도계측을 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계측값을 활용하여 

지진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황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지진가속도 계측값을 활용하여 위기단계 대응수준을 결정하도록 지진 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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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예)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목적

○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긴급안전성 확인 및 대응수준 판단기준 제공

    - 지진발생시 계측된 가속도값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

    -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거동 특성에 따른 대응수준* 결정

      ※실무매뉴얼에 지진가속도계측값을 활용하여 대응수준 결정

○ 지진재해경감 활동 지원

    - 지진피해추정*을 위한 입력값으로 활용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피해추정결과는 관련부서에 전파․공유  

    - 기상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업무에 활용토록 실시간 공유

○ 내진설계 기준 제․개정에 활용

    - 시설물의 거동특성을 규명하여 내진설계의 타당성 검증

    - 지진응답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내진설계 제정 및 개정 

근거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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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 법적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함 

      ․ 계측자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함

    - 제7조(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공공건축물(청사, 국립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특수교

(현수교 및 사장교), 정압기지 및 가스저장시설(내진1등급 이상), 고속

철도, 변전소(345킬로볼트 이상),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 시기 : 자유장(실시간), (시설물)다음 달 10일까지

     ․ 자료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에 따름

    -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 비상전원공급장치 확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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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운영기준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관리

     - 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

(제40조 1항 관련)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점검

     -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   

(제41조 3항 관련)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

        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 점검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보관주기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보관주기는 실시간 데이터 1년, 이벤트 데이터는 

영구보관 해야 함 (제38조 3항 관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유지관리 주체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수행 

(제40조 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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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구성

□ 관련 용어 정의

○ 지진가속도 :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

○ 지진가속도계측기 :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

속도를 계측하여 기록, 저장, 처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가속도

계측센서, 지진가속도기록계, 계측자료 처리시스템, 통신기기 및 부대설

비로 구성된 일체의 장비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 지진가속도의 크기를 감지하여 계측하는 장비

○ 지진가속도기록계 : 센서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계측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주는 계측자료 획득 장비

○ 자유장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일반적인 시설물 등이 없는 지표면

○ 지진거동특성 :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

이는 특성

○ 표준규격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기록계 등 기기 또는 장비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능 또는 성능 요건

○ 전송방식(통신프로토콜) : 지진가속도기록계에 의해 변환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법

○ 통신기기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지진가속도기록계로부터 원격 수신

하거나 계측장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계측자료 송수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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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

○ 진동을 감지하는 계측센서(가속도센서), 센서의 계측자료를 디지털 신

호로 변환하는 기록계, 계측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측자

료 처리시스템(서버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구성 예>

□ 계측센서(Sensor)

○ 3방향(상-하, 남-북, 동-서)의 진동을 동시에 감지하는 3축센서와 설치

위치 및 목적에 따라 2방향 또는 1방향의 진동만 감지하는 센서가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장 및 최하층에 설치하는 센서는 3축센서를 설치하고, 

최상층에 설치하는 센서는 2방향 1개, 1방향 1개를 설치

○ 자유장 센서는 지표면에 동서남북 방향을 맞춰 설치하므로 북-남 방향의 

센서를 N축, 동-서 방향의 센서를 E축으로 표기

○ 시설물 내에 설치하는 센서는 시설물의 방향에 따라 방위가 달라지므로 

시설물의 장축을 X축, 단축을 Y축으로 표기



- 13 -

< 3축 자유장 센서 > < 3축 시설물 센서 >

□ 기록계(Recoder)

○ 기록계는 센서에서 계측된 아날로그 신호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데(이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함), 기록계는 20샘플링* 및 

100샘플링** 계측자료를 mini-Seed 파일 형태로 기록함

      * 1초당 20개의 가속도값을 계측, ** 1초당 100개의 가속도값을 계측

< 계측자료의 활용 >

20샘플 mini-Seed 100샘플  mini-Seed

PGA, MMA 등을 추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건축물 안전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기록계는 20샘플 계측자료(mini-Seed)에서 각 축에 감지된 진동의 크기를 

합성하여 센서의 PGA를 추출하는데, 합성하는 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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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GA (Total PGA) : 3방향 모든 축에 감지된 진동 값을 합성

     - HPGA (Horizontal PGA) : 수평성분에 해당하는 축만 합성

       ※ 수평성분이란 3방향 성분 중 상-하 성분을 제외한 수평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자유장 센서의 경우 Z축을 제외한 N/E축, 시설물 센서의 경우 Y/X축을 말함.

○ 기록계는 각 센서에서 계측된 자료의 시간을 동기화하기 위한 GPS장

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GPS 장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계측된 

값의 시간 정보가 맞지 않아 무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

검이 필요함

□ 계측자료 처리시스템

○ 서버

- 계측소에서 실시간으로 계측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드

웨어로, 설치되는 SW에 따라 그 사양이 달라질 수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배포한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서버의 최소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최소 사양 비  고

CPU 2.5GHz 8코어 CPU 이상

Main Memory 16GB 이상

HDD 500GB 이상
OS 및 프로그램 영역과

계측자료 저장영역 구분 권장

Network
Ethernet Interface 

(TCP/IP 지원)

OS
Windows (64bit) 제품군

(Windows 7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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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

- 계측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수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계측소 정보 관리 기능

        ·계측소 정보 일반사항 

        ·센서 및 기록계 정보

        ·기타 정보 구분을 위한 코드 관리 기능

     ② 실시간 PGA/MMA 모니터링 기능

     ③ 실시간 PGA/MMA 자료 자동 전송 기능

     ④ 지진발생 및 자체발생 계측자료 모니터링 기능

     ⑤ 지진발생 및 자체발생 계측자료 자동 전송 기능   

     ⑥ 계측자료 전송 실패시 재전송 기능

     ⑦ 보고서 생성/전송/관리 기능

        ·관리대장 보고서

        ·초기점검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긴급 안전성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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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대상 및 기준

□ 설치대상

구  분 설치 대상 비 고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 건축물

공항시설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내진 특·1등급의 댐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현수교·사장교

가스시설
내진 특·1등급의 정압기지 및 가스 저장시설

액화저장탱크

고속철도 선로주변, 교량, 역사

원자력이용시설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로주기시설

핵물질의 사용시설 ,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변전소 345킬로볼트(kv) 이상의 변전소

발전용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기  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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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항목 및 설치 기준

○ 대상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계측해야할 항목과 설치기준이 각각 다르며, 

건축물 외 시설물의 계측항목 및 설치 기준은“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참고

○ 건축물의 계측 항목

     - 자유장 : 건축물 주변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변에 시설

물이 없는 지표면에 설치

     - 건축물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 지진 등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

직이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치

       ※ 외부 소음 ・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 지진가속도계측기 안내판 설치

○ 건축물의 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

     -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총 4개의 센서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아래와 같음

센서구분 감지방향(채널) 센서코드

자유장 3방향 (ZNE) G

최하층 3방향 (ZYX) B

최상층 1 2방향 (YX) T

최상층 2 1방향 (Y) V

     - 최하층에 설치하는 센서는 건축물 평면의 중앙부분에 설치

     - 최하층의 센서와 최상층의 2방향(XY) 센서는 수직으로 동일 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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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건축물의 계측기 센서 설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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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시 유의사항

□ 성능 인증 제품 여부 확인

○ 센서와 기록계는 성능 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인 한 후 설치 승인

        ※ 관련근거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 37조 참조

    - 적합 성능 시험성적서 발급 현황은 참고자료 [2. 적합성능시험성적서 

발급현황]을 참고

<  성능시험 성적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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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장 센서 설치시 유의사항

○ 주변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자유장 센서는 지반을 대표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장소는 

가능한 피하여야 함

   < 자유장 센서 설치시 회피하여야 하는 장소> 

   · 연못, 저수지 등이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

   · 설치위치 아래가 빈 공간이거나, 지하탱크·지하매설관이 있는 곳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10 이내 위치

   · 화단 주위

   · 단차의 형태에 따른 회피범위(아래 그림 참조)



- 21 -

□ 건축물 센서 설치시 유의사항

○ 보행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주변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부인의 접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및 안내판을 설치

    - 계측기 주변 정리정돈 철저 필요(물건적재 금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설안내문(안)

본 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로서 훼손 및 충격·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설물과 주변 지반 진동 및 충격주의

         1. 시 설 명 : 지진가속도계측기

          2. 용    도 : 지진발생시 시설물 긴급안전성평가 등 

                        지진방재용 

           3. 관 리 자 : OO시청 OO과 (000-000-0000)

<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설안내문(예시) >

○ 동일 부지에 1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표 건축물이나 지진에 대

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에 설치

○ 건축물의 형태가 일반적인 직사각형이 아니거나(ㄷ자형, ㄴ자형 등), 

건물층수가 10층 이상 고층인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지

진동에 반응하여 건축물이 움직이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

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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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 건축물의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위치 >

□ 설치에 대한 사전 자문 및 현장점검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위치 등의 적절성 여부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자문 실시 (지진방재센터 052-928-8521)

○ 설치 자문을 위한 자문의뢰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신청(국립재

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하며, 설치 후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현

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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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측자료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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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자료의 종류

□ 계측자료의 형식

① 미니시드(mini-Seed)

○ mini-Seed(미니시드)란, 센서에서 측정된 진동을 기록계에서 매 초당 

20회 또는 100회씩 샘플링 하여 만든 계측자료임. 지진학계에서 지진

동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초자료임

○ 계측소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측된 자료를 mini-Seed의 파일 형태로 서

버에 저장하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거나 계측소 자체적으로 진동이 감

지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계측자료(mini-Seed)를 추출하여 행정안전부 ”지

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함

② MMA(Min-Max, Average)

○ 계측자료(mini-Seed)의 20회 샘플링된 자료에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을 추출한 것을 MMA(Min-Max, Average)라고 함

< 20샘플링 계측자료(mini-Seed)의 MMA(Min-Max, Average) 정의 >

③ PGA(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 PGA는 최대지반가속도의 영문 약자 표기로, 지진발생시 지반에서 계측

한 가속도값중 가장 큰 가속도를 말함. ※ PGA가 클수록 진동이 큼

○ PGA는 진도를 계산하거나,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내진설계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20샘플의 계측자료(mini-Seed)에서 추출한 MMA 자료로부터 계산하여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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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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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제출)자료의 종류

□ 실시간 계측자료(QSCD20) : 실시간 전송

○ QSCD20 : 계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20샘플 계측자료(mini-Seed)에서 

PGA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서버에 개별 파일로 저장하는 파일 형식

      ※ QSCD20(Quick Seismic Characteristics Data based on 20sample)

○ QSCD20 파일에는 MMA 및 PGA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저

장된 계측자료를 지진발생과 무관하게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해야 함

○ QSCD20파일은 1년 이상 자체보관해야 함

□ 지진발생 계측자료(mini-Seed) : 지진발생 후 전송

○ 계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계측자료(mini-Seed) 중, 지진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구간자료만 추출한 자료를 말함

○ 행정안전부의 지진 구간자료 요청전문에 따라 국내 지진에 대해서는  

210초(지진 발생 시각 이전 30초, 이후 180초)분량을 요청함

      ※ 한반도 인근 국외지진 발생 시, 210초보다 더 긴 구간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함

○ 지진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자체보관해야 함

□ 자체발생 계측자료(mini-Seed) : 자체 진동 발생시 전송

○ 계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계측자료(mini-Seed) 중, 자체적으로 

감지된 진동에 대해 구간자료를 추출한 것으로, 총 120초(지진 발생시

각 전 30초, 후 90초)분량의 파일임

○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자

동 전송해야 하며, 영구적으로 자체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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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안전성평가 

○ 지진발생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평가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

정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건축물 안

전성평가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전송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음

    - 건축물 안전성평가는 지진발생 계측자료(mini-Seed) 중 100샘플 자료를 

기초로 평가되므로, 100샘플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안전성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하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건축물의 안전성평가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센서에서 계측한 가속도값

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층간변위를 계산하여 ‘안전’, 

‘점검필요’의 결과를 산출함 

    - ‘점검필요’가 나오면 계측기의 이상유무와 건축물의 안전유무를 즉시 

점검하여야 함

□ 관리대장

○ 계측기 일반사항 및 센서와 기록계의 정보가 포함된 파일로, 서버를 

통해 전송해야 함

○ 행정안전부와 계측자료 연계시 가장 먼저 전송해야하는 자료로, 장비 교체 

및 계측소 정보 변경시 내용을 업데이트 하여 반드시 재전송 해야 함

□ 초기점검 보고서

○ 계측기 설치 후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 한 점검보고서로 초기 1회 전송함

○ 센서 및 기록계 등의 장비가 교체되면 점검 후 그 결과를 전송해야 함

□ 정기점검보고서

○ 반기(6개월) 1회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전반적인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로, 서버를 통해 전송함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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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자료 연계확인 절차

□ 연계확인이란?

○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는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지진방재업무에 활용되므로, 품질확보가 

중요함

      ※ 관련근거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1조 1항

○ 행정안전부(지진방재관리과)에서는 계측자료의 수신 상태 및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 연계확인 검토에는 장시간(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연계확인 요청 전 

설치업체 또는 유지보수 업체와의 자가 점검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신청하여야 함

      ※ 연계불가 사유 발생시, 연계불가 항목에 대한 처리·조치 및 연계자료 재검토로 

인하여 연계확인서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음

□ 연계확인 절차

○ 연계확인 절차 흐름도

설치
(기록계, 센서 등)

→
포트허용신청

(관리주체 

→ 지진방재관리과)

→
포트허용신청처리
(지진방재관리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계측자료 전송 확인

(계측기→행정안전부)

↓

계측기 

운영/관리
←

연계확인서 발급
(지진방재관리과 

→ 계측소 담당자)

※ 설치 완료 승인

←
연계확인검토

(약 1개월)
←

연계확인 요청
(관리주체

→지진방재관리과)

↓ ↑

연계확인불가통보
(지진방재관리과

→관리주체)

→

연계불가 항목

확인 및 처리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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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

○ 포트허용 신청

     - 행정안전부에 계측자료 전송을 위한 포트 개방을 신청

     - ”붙임3. 포트허용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지진방재과로 신청

         ※ 수신처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재난관리실>지진방재관리과

○ 포트허용 처리

     - 접수된 포트허용신청서 정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등록하여 승인

받는 절차로, 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 처리됨

○ 계측자료 전송 확인

     - 계측자료 전송을 위한 포트개방이 완료된 후, 행정안전부에 계측자

료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임

     - 행정안전부의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계측기의 계측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

○ 연계확인 요청

     - 행정안전부로 계측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것이 확인되면, 연

계확인 요청 공문을 ”지진방재관리과”로 신청

     - 연계확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준공검사 약 30일 전 

연계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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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확인 요청시 제출서류>

종 류 형 태 내   용

기본정보조사표 파일(Hwp)

 - 계측소 기본정보

 - 설치 및 계약 관련 정보

 - 기록계 정보

 - 센서 정보
실시간 계측자료 

전송로그

캡쳐 이미지

또는 텍스트파일

 - 센서별 QSCD20 파일 내용

 - QSCD20의 정합성 판단자료로 활용
기록계 및 센서의 

계측자료 시트
PDF  - 센서 및 기록계의 스펙(Spec) 확인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시추주상도)

Hwp 

또는 PDF
 - 계측소 상부 30m 평균 전단파속도 확인

SW메인화면 

캡쳐자료
캡쳐 이미지

 - 설치된 소프트웨어 종류 확인

 - 소프트웨어의 정상 설치여부 확인

○ 연계확인 검토

     - 행정안전부에서는 연계확인 요청공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수신 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정상여부를 판단

     - 연계확인 검토 기간 동안 검토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에서는 연계확인 완료 결과 공문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발송

       ※ 연계 검토 중 연계 불가 판단의 경우 불가사유에 대한 확인 및 처리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계측소 담당자는 연계불가 사유에 대한 처리 완료 후, 연계확인을 재요청해야 함 

연계 불가 사유 조치 방법

 실시간 계측자료의 미수신 미수신 원인 파악 및 조치

 지진발생 자료(mini-Seed) 미제출 미수신 원인 파악 및 재전송

 계측자료 오류 (PGA, MMA, mini-Seed  등) 오류 점검 후 조치 결과 통보

 보고서 누락 또는 내용 미기재

 (초기점검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 관리대장보고서)
확인 후 재전송 조치

 건축물 안전성평가 보고서 미수신

 또는 점검 결과 오류
원인 파악 및 재전송 조치

 연계확인 첨부자료 누락 누락된 첨부자료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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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확인 요청시 제출서류

○ 제출자료 목록

     - 연계확인 요청시 필수 제출서류로 연계확인 요청 공문에 첨부로 제출

     ※ 첨부자료가 대용량으로 공문 첨부 곤란시에는 지진방재관리과 담당자 또는 기술

지원팀에게 이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

< 연계확인 요청시 제출서류 >

순번 제출 자료명 제출형태 비고

1 기본정보조사표 한글(hwp) 또는 
엑셀(xls) 파일

2
실시간 계측자료 정합성 

판단자료
텍스트 파일

또는 캡쳐 이미지

3 기록계 및 센서의 계측자료 시트 PDF

4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시추주상도)
한글(hwp), PDF 

또는 이미지 파일
내용 중 지반분류, 

전단파속도 포함

5 가속도계측SW 메인화면 이미지 파일

○ 기본정보조사표

     - 계측소에 대한 일반사항과 설치된 계측장비(기록계, 센서)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된 기초 자료임

     - “서식 1. 기본정보조사표”에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계확인 요청시 

제출. 작성항목 오류시 연계확인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기입 필요

○ 실시간 계측자료(QSCD20)의 정합성 판단 자료

     - 각 센서에서 전송하는 QSCD20의 출력자료로, 각 축별로 계측된 

MMA 값으로부터 계산된 PGA가 유효한지를 판단

     - 연계확인시 “텍스트파일“ 또는 “캡쳐 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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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CD20 포맷 정합성 증빙자료 예시 >

.

○ 기록계 및 센서의 계측자료 시트

     - 기록계 및 센서장비 제조사에서 발행된 스펙(Spec)자료로, 전기신

호로 계측된 값을 가속도로 변환하기 위한 교정(Calibration)값들이 

기재되어 있음

     - 연계 확인시, 해당 계측소에 설치된 센서와 기록계의 계측자료 시

트 자료를 문서형태(PDF)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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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lralp사(영국)의 센서(CMG-5T)의 계측자료 시트 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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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사보고서(또는 시추주상도)

     - 계측소의 지반정보를 조사한 보고서로, 보고서의 내용에는 계측소 

상부 30m의 S파 속도(전단파속도, Vs30)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아래와 같은 지반조사보고서나, 해당 계측소에 별도의 시추공이 존

재하는 경우, 시추주상도를 첨부하여도 됨

< 지반조사보고서 내 S파속도 확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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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메인화면 캡쳐 이미지

     -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메인화면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 형태(jpg, png 등)로 제출

< 소프트웨어 메인화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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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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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자료의 확인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 기준)

□ 계측자료의 확인

○ 지진가속도계측 프로그램은 개발업체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형태가 각각 다르므로, 여기서는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배포한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함

○ 실제 계측소에서 전송한 계측자료가 행정안전부에 정상 전송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확인 가능함 (유지관리팀에 전화 문의 가능)

□ 계측시스템 접속 방법

○ 인터넷창(익스플로러)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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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계측자료 (PGA, MMA) 확인 방법

○ 로그인이 성공하면 아래과 같은 메인화면이 출력 

○ 메인화면 상 우측에 실시간 계측자료가 적색 그래프로 표기되며(②번), 

PGA 또는 MMA를 선택하여 확인 할 수 있음(①번)

○ 상단 메뉴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히 실시간 

계측자료 수신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메인화면에서 PGA/MMA만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반면, 해당 메뉴에서는 PGA/MMA 수신현황은 물

론, 실시간 계측자료(mini-Seed)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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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상단 적색 박스부분에서 계측자료 종류 선택 가능) >

○ 아래는 실시간 계측자료 표출 화면에 대한 상세 설명임

      ① 센서의 위치 및 센서 코드를 표기합니다.

      ② 현재 계측시간과 실시간 지반가속도(단위 : gal)를 표기합니다.

      ③ 계측 구간 중 가장 높았던 가속도 값(최대지반가속도, 단위 : gal)을 진도로 변환/

표기하고, 진도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기됩니다. (그림 우측 범례 참조)

      ④ 계측 구간 중 가장 높았던 가속도 값(최대지반가속도, 단위 : gal)과 해당 가속도 

값이 계측 된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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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계측자료(mini-Seed) 전송여부 확인 방법

○ 지진이 발생하면 각 계측소는 행정안전부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서버로

부터 지진정보(발생시각, 발생지역, 규모)를 수신 받음

○ 계측소의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수신 받은 지진정보를 바

탕으로 실시간으로 생성된 계측자료(mini-Seed) 중, 진원시 이전 30초

부터 진원시 이후 180초까지의 구간자료만 추출하여 따로 저장하고, 

이 파일을 행정안전부로 자동 전송하는데, 이 자료를 지진발생 계측

자료라고 함

○ 상단 메뉴 중, “이벤트 발생현황 > 지진이벤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지진발생 계측자료 목록이 표시됨

< 지진발생 계측자료 수신 목록 (이벤트 발생현황 > 지진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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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지진발생 계측자료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지진발생에 대한 상

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음

   ① 선택한 지진에 대한 지진정보를 표시합니다.

   ② 지진발생 구간 내 계측된 센서별 최대가속도(PGA) 정보를 표시합니다.

   ③ 해당지진에 건축물 안전성평가 결과가 표시됩니다. 

   ④ 지진발생 구간의 PGA/MMA/mini-Seed 자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42 -

□ 자체발생 계측자료(mini-Seed) 확인

○ 계측소 센서에서 특정한 크기(임계치4)) 이상의 가속도 값이 측정되면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자체발생 계측자료를 생성함

○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이상 진동이 감지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30초, 이후 60초 구간의 계측자료를 추출하여 따로 저장하고, 지

진발생 계측자료와 같이 이 파일을 행정안전부로 자동 전송하는데, 이 

자료를 자체발생 계측자료라고 함

○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개별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체

발생 계측자료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시점에 2개 이상의 센서가 

이상 진동을 감지한 경우에 한해 자체발생 계측자료로 처리하고 있음

○ 상단 메뉴 중, “이벤트 발생현황 > 자체이벤트“를 선택하면 해당 계

측소에서 감지된 자체발생 계측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지진발생 계측자료 확인과 동일

4) 지진가속도 계측 관리 프로그램은 자체발생 계측자료 임계치 초기값을 14gal(약 진도 4이상의 진동크
기)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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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안전성평가 결과 확인

○ 지진발생 또는 자체발생 계측자료가 생성된 직후, 건축물의 안전 여

부를 평가한 보고서로, 안전성 평가 결과는 계측자료의 100샘플 자

료를 기초자료로 분석/계산하여 표시됨

○ 따라서 계측된 100샘플 자료에 오류(계측자료 유실 등)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상단 메뉴 중, “보고서 관리 > 안전성평가“를 선택하면, 지진발생 및 

자체발생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가 표시되고, 그 중 특정 지진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지진에 대한 안전성평가 상세보기가 가능함

< 안전성평가 수신목록 및 상세보기 (보고서 관리 > 안전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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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소 정보 확인

○ “시설물 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계측소에 대한 일반 사항, 기록계 

및 센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확인/수정 할 수 있음

○ “시설물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

○ 등록된 시설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상세보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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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자료의 관리

□ 실시간 계측자료 (PGA/MMA) 파형 확인 – 평상시 점검 사항

○ 평시에는 실시간 계측자료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있는지, 계측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아래의 예시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계측시에는 신속한 점검을 통하여 정

상 계측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비정상 계측 파형 예시 >

   #1. 센서 계측장애 – 파형그래프 미표출 (미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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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비정상

확인

사항

· 센서 또는 기록계의 정상 운영 여부 (전원 차단, 기기 고장 등)

· 네트워크(방화벽)등의 문제로 인한 자료 전송 중단 여부

   #2. 계측자료 유실 – MMA로 확인가능, 적색 점선 박스부분이 계측(미전송) 구간임  

정상

비정상

확인

사항

· 센서와 기록계, 서버 사이의 네트워크 오류

· 계측장비 (센서 또는 기록계)의 고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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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측값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 타 계측값에 비해 월등히 값이 높음

정상

비정상

확인

사항

· 센서 주변 진동 발생 원인 여부 확인

· 센서 또는 기록계의 교정(Calibration)값 이상 여부 확인, 센서 고장 유무

   #4. 계측자료 시간정보 오류 – 파형 그래프에 빈 부분이 발생

정상

비정상

#1

비정상

#2

확인 

사항

· 기록계의 GPS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계측 서버의 시스템 시간 확인(Windows의 경우 우측 하단 시간)

   #5. 계측값이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경우 – 파형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표기됨

정상

비정상

확인

사항

· 센서의 채널 성분 오기재 (Y축 계측 센서를 X축으로 등록 한 경우)

· 기록계 오작동, 계측 프로그램의 이상 여부 확인

· 센서의 고장 확인(기록계의 잡음만 전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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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계측자료 (mini-Seed) 파형 확인 – 지진 발생 후 점검 사항

○ 지진 발생시 지진정보를 바탕으로 지진이벤트가 생성되고, 지진구간에 

대한 계측자료(mini-Seed) 추출

○ 정상적인 지진발생 계측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진동 계측 구간이 

뚜렷하게 구분됨

< 정상적인 지진발생 계측자료 파형 (지진동 감지구간이 명확함) >

○ 그러나 계측소가 진앙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진의 규모가 작은 경우, 

또한 진원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을수록 지진동 감지 구간이 불분명 

할 수 있음

< 진앙거리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 파형 차이 (‘17.09.07 14:58, 인천 옹진군, 규모 2.9) >

인천광역시청
(진앙거리 약 120km)

대전광역시 동구청
(진앙거리 약 220km)

대구광역시 서구청
(진앙거리 약 350km)



- 49 -

○ 생성된 지진발생 계측자료의 파형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인 자료이므로, 설치업체 또는 유지보수 업체에 문의하여 반드시 점검

필요

   #1. 계측자료의 비대칭 – 상·하 비대칭 형태의 파형

계측

오류

예시1

계측

오류

예시2

   #2. 계측자료의 유실 – 파형이 비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는 경우

계측

오류

예시1

계측

오류

예시2

계측

오류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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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일 계측값 – 센서 고장으로 기록계 잡음만 수신

계측

오류

예시

   #4. 시간동기화 오류 – 지진발생시간이 최대 가속도값 이후로 잘못 표시

계측

오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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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 지진 발생 후 점검 사항

○ 지진 발생 후 계측 된 100샘플의 계측자료(mini-Seed)를 기초로 계산된 

건축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가결과가 제대로 행정안

전부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아래와 같이 결과 수신내역이 빈칸이라면 안전성평가 결과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우측의 재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결과를 재전송 해야 함

< 결과수신내역이 없는 경우 (우측의 재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자료 재전송) >

○ 안전성 평가 결과가 재전송 버튼을 눌렀음에도 결과 수신내역이 빈칸

이라면 100샘플 계측자료(mini-Seed)가 없거나, 계측자료에 문제가 있

는 경우이므로 계측자료(mini-Seed)를 확인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검토

해야 함

< 안전성 평가결과가 “안전”이 아닌 경우 (계측자료 확인) >

○ 

○ 안전성 평가 결과가 “점검필요”이면, 계측값의 이상유무 확인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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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여부 확인 필요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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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위치 사전 서면자문 제출서류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위치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서면자문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서면자문 제출서류

2000. 00. 00

□□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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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군청
건물규모 지하 0층/ 지상 0층

건물높이 지하 00m/ 지상 00m

주    소

증축유무 증축 (유, 무)

 위치선정 사유서

순번 설치위치
계측
성분

선정사유
자가점검 
결과*

1 자유장 3

-건축물로부터 이격거리: 00m

-지장물 없음

-옹벽 및 경사지와 이격되어 있음

적합/

부적합

2 최하층(B1F) 3

-중앙에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작성

 (예시)중앙에 기계실이 위치하여 중앙에 설치 

불가함

-중앙으로부터 x,y방향으로 각각 약 00m 이격 

지점

적합/

부적합

3 최상층(0F) 2

-중앙에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작성

 (예시)중앙에 공조설비가 위치하여 중앙에 설

치 불가함

-중앙으로부터 x,y방향으로 각각 약 00m 이격 

지점

-평면상 최하층센서와 x,y방향으로 각각 약 

00m 이격 지점

적합/

부적합

4 최상층(0F) 1

-2축센서와 동일선상에 위치

-고시 별도6에 의거 최상층 외곽으로 위치를 

선정함

적합/

부적합

* 설치위치 적합여부 자가점검표(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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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면자문 제출서류 확인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면자문 제출서류 확인서

  본인은 ◌◌◌시(군) ◌◌구(군)청에 설치예정인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설치위치 제출서류 확인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에 대

해 검토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도면 및 사진은 왜곡을 최소화하였으며, 도면 표시 

위치와 사진의 표시위치는 동일합니다.

2. 설치위치는 현 상황 및 사실에 입각하여 선정하였으며,

차후 현장점검시 선정사유 및 제출서류의 오기재로 인한 

설치위치 변경 및 재시공에 동의합니다.

3. 만약 잘못된 제출서류로 인한 설치위치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은 물론, 어떤 제재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확인자 : 주무관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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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위치 자가점검표

 자유장 계측센서

점검내용 예 아니오 관련고시
1 계측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위치를 선정했는가?
□Y □N 제12조 ①항

2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는가?

□Y
(3번으로)

□N
(4번으로)

제12조 ④항

3
여러 시설물이 있지만, 지반분류가 동일한가? 

(해당항목 선택 체크)

□Y
(①번으로)

□N
(②번으로)

제12조 ④항

① 지반분류가 동일하여 부지를 대표하는 1개소로 설치위치를 
선정했는가? 

□Y □N

② 지반분류가 동일하지 않지만, 지반분류가 다른 각각의 
자유장에 계측센서를 설치하고자 했는가?

□Y □N

4  시설물과 상호작용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래 장소를 
피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아래항목 모두 체크)

제12조 ⑤항

㉠ 다음과 같은 단차 주위 피하여 설치위치 선정

  

□Y □N

제12조 ⑤항 1호

㉡ 연못, 저수지 등이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를 피하여 설치위치 선정

□Y □N 제12조 ⑤항 2호

㉢ 설치위치 아래에 지장물(지하탱크, 지하매설관 등)이 있거나 
빈 공간(지하층, 주차장, 정화조 등)이 있는 위치를 피하여 
설치위치 선정(다만, 주차장의 경우 절단후 이격거리 확보 및 진
동충격 완화 등 대책 마련 시 가능)

□Y □N 제12조 ⑤항 3호

㉣ 화단 주위(성토 흙)를 피하여 설치위치 선정 
   (다만, 화단이 복토된 곳이나 원지반까지 기초설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

□Y □N 제12조 ⑤항 4호

㉤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10 이상의 장소로 
설치위치 선정

  (센서 인근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모두 고려)
□Y □N 제12조 ⑤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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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계측센서

점검내용 예 아니오 관련고시

대상 건축물 선정

1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상황실이 위치한 건축물로 설치대상을 
선정하였는가?

□Y □N 제9조 ①항 1호

2
동일한 부지에 1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표 건축물 
또는 피해발생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로 설치대상을 
선정하였는가?

□Y □N 제15조 ⑤항

3 건축물이 증축한 경우, 증축부위를 도면상에 표시했는가? □Y □N

최하층 3축 센서

1
건물 최하층(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의 중앙으로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제15조 ②항 1호, 

③항 1호

2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는가?
※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본다.

□Y □N 제33조

3
노이즈요인(공조기, 에어콘 실외기, 기계실 등 진동발생 요인)을 
피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최상층 2축 센서

1
건물 최상층(평면의 1/2미만의 옥탑층 제외)의 중앙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제15조 ②항 1호, 

③항 1호

2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는가?
※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본다.

□Y □N 제33조

3
최하층 3축 센서와 평면상 동일한 위치로, 수직축이 일치하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4
노이즈요인(공조기, 에어콘 실외기, 기계실 등 진동발생 요인)을 
피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최상층 1축 센서

1 2축 센서와 동일한 선상으로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제15조 ④항

2

시설물의 내진설계 시 지진해석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였는가?
※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장변을 X축, 장변의 수직방향을 

Y축으로 본다.

□Y □N 제33조

3
노이즈요인(공조기, 에어콘 실외기, 기계실 등 진동발생 요인)을 
피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였는가?

□Y □N

4
단차가 없는 곳으로, 2축 센서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위치를 선정
하였는가?

□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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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예정위치 사진

※작성 유의사항

1. 사진은 왜곡, 변형이 없도록 원본배율을 유지하여 첨부(가로, 세로 임의 조작금지)

2.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설치예정지를 알 수 있는 표시물(콘, 책 등)을 놓고 촬영

3. 주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경 및 원경 사진을 다양하게 첩부

  - (자유장) 공간파악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3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 (시설물) 건축물의 중앙 위치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공조기, 기계설비 등으로 설치

불가의 경우), ①원래의 위치 및 ②중앙을 벗어난 설치예정 위치 모두 사진 첨부

4. 가속도계측센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요인의 사진 첨부 

  - 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에서 노이즈 요인을 향하여 촬영

5. 위성사진에 설치위치 모두 표시(자유장, 최하층 3축, 최상층2축, 최상층 1축 등) 

잘된 예 잘못된 예
- 주변 경사 및 거리 표시

- 설치위치 콘으로 표시 후 촬영

- 설치예정위치 주변 판단불가

- 콘을 놓고 촬영이 아닌, 사진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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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위성사진

건축물과 주변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사진
(건물위치의 전체적인 주변상황 파악을 위함)

2. 건축물 전경사진

건축물의 외형을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 및 전경사진
- 사진과 도면만으로 설치예정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 건축물의 전‧후면, 양 측면 등 상세한 건축물 사진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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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장 설치예정지 사진

1. 자유장 설치예정위치 주변을 파악 할 수 있는 사진을 상세하게 첨부한다.
   (※ 본 양식 구애 받지 않음) 
2. 원경, 근경, 노이즈 요인 등 상세하게 첨부한다.
3. 사진과 도면만으로 설치예정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 61 -

4. 최하층 설치예정지 사진

1. 최하층 설치예정위치 주변을 파악 할 수 있는 사진을 상세하게 첨부한다.
   (※ 본 양식 구애 받지 않음) 
2. 원경, 근경, 노이즈 요인 등 상세하게 첨부한다.
3. 사진과 도면만으로 설치예정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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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상층 설치예정지 사진

1. 최상층 설치예정위치 주변을 파악 할 수 있는 사진을 상세하게 첨부한다.
   (※ 본 양식 구애 받지 않음) 
2. 원경, 근경, 노이즈 요인 등 상세하게 첨부한다.
3. 사진과 도면만으로 설치예정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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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예정위치 도면자료

※작성 유의사항

1. 도면은 왜곡, 변형이 없도록 원본배율을 유지하여 첨부(가로, 세로 임의 조작금지)

2. 건축물의 높이, 외벽길이, 외벽 및 중심으로부터 센서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상세히 표기

3. 설치예정위치 주변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건축물의 중심위치, 공조기, 

기계실 등)을 상세히 표기

4.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도면의 일부가 아닌 전체도면과 설치위치부분 

일부확대 도면을 제출

   ※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 전체도면에서 주변파악 가능한 경우, 일부확대 도면 미제출 무방

5. 최하층 평면도에 최상층의 외곽선을 투영하여 파선()으로 표기

6. 최상층 평면도에 최하층센서의 설치 위치를 원형(○)으로 표기

7. 자유장 설치위치도면에 인접한 모든 건물로부터의 거리 및 건축물 높이 표기

8. 도면에 표시하는 센서위치는 계측방향을 고려한 다음의 표기법을 준수하여 표기

   

3축센서 2축센서 1축센서

   ※원은 센서의 위치, 화살표는 센서의 (+)계측방향을 나타냄

 제출도면 목록

순번 항목 기입내용

1 건축물 배치도
Ÿ 건축물과 자유장 센서 위치
Ÿ 건물외곽으로부터 자유장 센서의 거리
Ÿ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부위 표시

2 건축물 단면도
Ÿ 건축물의 높이, 최하층 및 최상층의 센서 위치, 건축물 외벽길이
Ÿ 평면상 어느 방향의 단면도인지 표기

3 최하층 평면도
Ÿ 중심위치, 센서위치, 외벽으로부터 거리, 외벽 길이
Ÿ 최상층의 외곽선을 투영하여 파선()으로 표기

4 최상층 평면도
Ÿ 중심위치, 센서위치, 외벽으로부터 거리, 외벽 길이
Ÿ 최하층센서의 설치위치를 원형(○)으로 표기

5 자유장 지장도
Ÿ 해당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예정위치의 지하에 공동, 지하

주차장, 지하층, 배수관 등의 시설이 없는 지 검토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

6 자유장 측면도
Ÿ 주변 경사면 등을 그리고 경사의 높이, 경사지와 떨어진 거리 등을 

상세하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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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예시 (수범사례)

※상기 예시와 같이 중앙위치 표시 및 중앙으로부터의 이력거리, 외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을 

반드시 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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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트허용신청서

※ 적색부분만 수정/기재하여 제출

(예시) 방화벽 포트 허용/차단 요청서

▣ 신청자 정보

기관명 서울 **구청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홍길동 직책 주무관 연락처 02-1234-5678

▣ 서비스 신청내용

출발지 정보 (Source)

IP Address 시스템명
(Hostname) 시스템 용도 용도 구분 시스템 위치 망구분

xxx.xxx.xxx.123 **구청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전송

서버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망

도착지 정보 (Destination)

IP Address 시스템명
(Hostname) 시스템 용도 용도 구분 시스템 위치 망구분

xxx.xxx.xxx.67 eaims***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수집서버 서버 대전센터 업무망

포트 정보(Port)

IP 프로토콜 기타  프로토콜의 경우 포트 번호 통신방향

TCP 　 3000 양방향

TCP 　 3001 양방향

UDP 　 5002 양방향

포트신청구분(허용/차단) 허용

사용기간(시작일자) 2017-09-01 사용기간(종료일자) 2999-12-31 영구여부 Y

실무자

정보

성명 홍길동 직급 주무관

연락처 02-1234-5678

서비스요청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0호(2016.08.08)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지진감지시스템을 행정안전부 "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하여 방화벽포트 허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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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긴급안전성 평가를 위한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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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 보고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

일자
점검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관리주체

설치기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인

적합 부적합

설치 및

관리 상태

․  지반 또는 시설물의 바닥에 견고히 고정 [  ] [  ]

․  기후변화, 전자기 및 낙뢰 영향 방지 등의 보호장치 작동 여부 [  ] [  ]

․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센서의 수평방향이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유지 여부 [  ] [  ]

․  모든 지진가속도계측센서의 동일한 좌표축 유지 여부 [  ] [  ]

․  설치위치 적정성 및 보호 장치·안내판 설치 상태 [  ] [  ]

․  계측시스템 주변환경 및 함체내부 관리상태 확인 [  ] [  ]

․  계측시스템 무중단을 위한 장비운영 및 관리상태 확인 [  ] [  ]

․  센서 교체 등에 따른 관리대장 현행화 여부 [  ] [  ]

전원부

․  지진가속도계측기 접지 여부 [  ] [  ]

․  외부입력 전기/전화선에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작동 여부 [  ] [  ]

․  연결상태 및 전원공급 정상 상태 확인 [  ] [  ]

․  비상전원공급장치 작동 여부 [  ] [  ]

지진가속도

계측센서,

지진가속도

기록계

․  연결부와 고리부분 등 외관의 피해 및 손상 여부 확인 [  ] [  ]

․  구성품 손·망실여부 확인 [  ] [  ]

계측자료 

보관 및 

관리 상태

․  실시간 계측자료 점검 및 보관상태 확인(보존기간 : 1년) [  ] [  ]

․  지진이벤트 계측자료 점검 및 보관상태 확인(보존기간 : 영구) [  ] [  ]

계측자료

활용 상태

․  건축물 안전성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 보관 여부 확안 [  ] [  ]
․  상시 지진가속도계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  ] [  ]
․  경광등 활용 등 비상시 활용 여부 확인 [  ] [  ]

현장점검

․  지진가속도계측센서 및 지진가속도기록계 설치 장소 이상 유무 [  ] [  ]
․  전원장치 이상유무 확인(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유무) [  ] [  ]
․  통신선 이상유무 확인(접지상태 확인) [  ] [  ]
․  계측기 보호 장치 및 안내판 설치․관리 여부 확인 [  ] [  ]

보안점검

․  (필수) 운영시스템(OS) 최신 보안 업데이트 [  ] [  ]
․  (필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  ] [  ]
․  (필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 활성화 [  ] [  ]
․  (필수) 외부에서 계측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원격 프로그램 차단 [  ] [  ]
․  (권장) IP 대역 분리 또는 방화벽 설치 [  ] [  ]

점검결과 ․  부적합 사항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계측기 보안 점검 및 조치

   - (필수) OS 보안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OS 방화벽 활성화(계측기 관련      

           프로그램은 제외), 외부 원격관리 프로그램 사용금지

   - (권장) 업무망과 시스템 IP 대역 분리, 물리적 방화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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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측시스템 보안 점검 및 조치방법

□ 개  요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해킹 등 외부침입 방지 및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 즉시 실시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안조치 실시)

□ 보안 점검 및 조치 사항

○ 조치대상 : 운영중인 모든 지진가속도계측기

○ 필수 조치 사항 : 기관용 정품 S/W (OS, 백신)를 사용하며, 다음 조치 실행

- 운영시스템(OS) 최신 보안 업데이트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윈도우 방화벽 활성화 

        ※ 지진자료 전송 및 행정안전부 전송 포트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용 포트는 예외 처리(붙임 참고)  

- 외부에서 계측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한 원격 프로그램 차단 (Teamview 등)

○ 권장사항 : 업무망과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IP 대역 분리 또는 방화벽 설치

붙임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보안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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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보안 조치 방법 (Window 예)

 ☐ 운영체계(OS) 최신 보안 업데이트 설치 

#1. ‘제어판’ – ‘Windows update’ 

#2. ‘Windows Update 확인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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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체계(OS) 방화벽 설정

#1.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 ’Windows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화면으로 이동

#2. ‘개인/공용 네트워크 위치 설정’에서  ‘Window 방화벽 사용 설정 체크’

#3.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 ‘프로그램에 Window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허용’ - ‘다른 프로그램 허용’ 항목에서 아래 프로그램(9개)을 허용하도록 설정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SystemManager  
SendReport
MMAServer 
WaveServer
MonitorServer

가속도계측자료 제어프로그램 
보고서 전송프로그램 
MMA 계측자료 수신프로그램, 
mini-SEED 계측자료 수신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원프로그램 

EventServer  
BuildingEvalution
WaveReceiver
AlertDeviceManager

지진동 감지프로그램
건축물평가시스템
기록계 연계프로그램
알림관리 프로그램


